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

(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)

제4장 도로 통행규정
제3절 비기동차 통행규정
[제57조]

비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할 경우,교통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비자동차는 비자동차 전용차도 내에서 운행되여야 하며, 비자동차 전용차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에서 운행되여야 한다.
[제58조]

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나 전동 자전거가 비자동차 전용차도에서 운행될경우, 최고 시속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할수 없다.
[제59조]

비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 주차공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, 비자동차의 주차는 기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[제60조]

우마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잘 훈련된 가축을 사용하여야 한다.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우마차에서 내려 가축을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. 축력차 운전자가 우마차를 떠날 경우 가축을 잘 묶어두어야 한다.
(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) 

